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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범죄발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도시계획적 시사점

￭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

￭ 서울시 지역별 범죄발생빈도 및 범죄율

￭ 범죄유형과 독립변인별 상관관계

￭ 범죄유형별 결정요인 

￭ 도시계획적 시사점

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

○ 도시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

- 사회경제  발 과 속한 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총 범죄 발생건수가 

250% 이상 증가하 고. 농 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강도사건은 23.5%, 살인범죄는 4.3%, 폭력범죄는 3.9%가 증가하

는 등 인범죄 발생비율이 증가하여 사회 인 문제가 되고 있음. 인터넷의 확산으로 동

기간  사이버 범죄율도 14% 증가하 음.

- 2003년 발생한 총범죄  서울에서 20.2%가 발생하 고, 다음이 경기(18.5%), 부산(7.1%), 

인천(5.6%) 순으로 수도권이 범죄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○ 경제 불황에 따른 범죄의 증가

- 경제 불황 등의 향으로 2003년에 사기, 배임 등 경제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 으며1), 

사기범죄는 2003년 년에 비해 26.5%나 증가해 최근 10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. 

배임과 횡령 범죄도 각각 30.4%, 13.7% 증가했음.  

1) 경찰청, 2005, 「2004 경찰백서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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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지역별 범죄발생빈도 및 범죄율

○ 분석 내용

- 서울시의 31개 경찰서의 할구역별 총범죄와 5  범죄 그리고 개별 범죄별 총 범죄수와 

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비율  경찰서별 순 를 분석함.

○ 경찰서 할구역별 범죄발생 빈도

- 단순수치상 서울에서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은 동부경찰서 할구역으로 19,601건이 발생해 

가장 높았고, 다음이 강남경찰서 18,069건, 송 경찰서 17,891건의 순으로 나타났음([그림 

1] 참조).

……
높음 낮음

〔그림 1〕서울시 경찰서 할구역별 총범죄건수

○ 경찰서 할구역별 범죄율

- [그림 1]의 범죄발생건수를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비율로 표 화할 경우 경찰서별로 큰 

차이를 보임. 서울에서 총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․남 문․종로․동 문경찰서

가 할하는 4 문 안 도심지역인 것으로 드러남. 등포․용산․강남․서 경찰서가 

할하는 강북과 강남의 부도심 지역의 총범죄율도 서울 체 평균 보다 22~58% 상회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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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으로 나타남. 범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경찰서가 담당하는 북부외곽의 주거지역인 

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 주거지역인 서부․도 ․양천경찰서 할구역도 총범죄율이 서

울시 체 평균의 64~80% 수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([그림 2] 참조>)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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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〔그림 2〕서울시 경찰서 할구역별 총범죄율

범죄유형과 독립변인별 상관관계

○ 분석 자료

- 서울시 경찰청에서 제공한 2003년 재 서울시 31개 경찰서별 총범죄  5  범죄, 그리

고 지능  방화범죄에 한 정보가 있는 경찰서별 범죄자료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함.

- 독립변인으로 인구  주택센서스 동별자료에서 청소년인구비율과 고학력인구비율, 서울

경찰청에서 제공한 경찰서 할구역별 풍속 상업소수, 경찰수, 유동인구수, 가구주 1인당 

재산세, 서울시 동별 주택연상면 비율과 숙박시설 연상면 비율, 자치구별 개발제한구역

면  비율을 사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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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상 계 분석 

- 총범죄율과 가장 상 계가 높은 변인은 주택면 (-0.8854, p<.01)으로서 부(-)의 련성

을 보 으며, 재산세(0.8754, p<.01)와 숙박시설면 (0.8614, p<.01)은 정(+)의 련성이 

높은 것으로 나타남. 

- 상주인구와 청소년비율, 인구 도 그리고 경찰수는 약 99% 신뢰수 에서 범죄와 부(-)의 

련성을 보 으나, 유동인구와 고학력자비율, 그리고 풍속 상업소수는 통계  유의성이 

없는 것으로 나타남.

- 5  강력범죄율은 총범죄율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총범죄율의 경우에 통계  유

의성이 없었던 유동인구비율이 5  강력범죄율의 경우에는 90% 수 에서 유의성이 있는 

것으로 나타남.

        

           <표 1> 변인간 상 계

총범죄 5 범죄 재산세 상주인구 유동인구 청소년

총범죄

5 범죄 0.9913 ***

재산세 0.8754 *** 0.8620 ***

상주인구 -0.7390 *** -0.7435 *** -0.6790 ***

유동인구 -0.2856 -0.3150 * -0.0480 0.5303 ***

청소년 -0.6659 *** -0.6973 *** -0.4957 *** 0.6459 *** 0.4314 **

고학력 -0.1808 -0.2228 0.2318 -0.0125 0.4817 *** 0.3437 *

인구 도 -0.5113 *** -0.4964 *** -0.5965 *** 0.7668 *** 0.3179 * 0.3032 *

풍속 상 -0.0808 -0.0967 0.0862 0.1329 0.4922 *** 0.3362 *

경찰수 -0.5651 *** -0.5736 *** -0.4822 *** 0.6765 *** 0.6051 *** 0.5037 ***

개발제한 -0.3158 * -0.3172 * -0.2092 0.1838 -0.0252 0.3426 *

주택면 -0.8854 *** -0.8829 *** -0.8579 *** 0.7499 *** 0.0235 0.5576 ***

숙박면 0.8614 *** 0.8473 *** 0.7930 *** -0.7078 *** -0.1046 -0.4941 ***

고학력 인구 도 풍속 상 경찰수 개발제한 주택면

총범죄

5 범죄

재산세

상주인구

유동인구

청소년

고학력

인구 도 -0.3185 *

풍속 상 0.3241 * 0.0235 

경찰수 0.1110 0.6050 *** 0.4313 **

개발제한 0.1798 -0.2082 0.0232 -0.1075 

주택면 -0.0322 0.5268 *** -0.1175 0.4019 ** 0.3309 *

숙박면 -0.0354 -0.5397 *** 0.0905 -0.4517 ** -0.2763 -0.8728 ***

  * p<0.1, ** p<0.05, *** p<0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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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상 계 분석의 한계

- 지 까지 살펴본 상 계 분석과 같은 이변량분석의 경우 회귀분석에서 볼 수 있는 변인

간 지지효과(supportive effects among variables)를 기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

있음. 즉, 범죄에 한 다른 독립변인과의 복효과는 이변량분석을 사용할 경우 측정될 

수 없음. 다음의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특히 재

산세와 범죄에 미치는 향에서 구체 으로 실 되고 있음. 를 들면 강남구의 경우 재

산세가 높고 범죄율이 높으므로 단순상 계를 보면 재산세와 범죄율은 정(+)의 계를 

가진 것처럼 보이지만, 범죄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공간계량경제

모형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재산세가 높아 범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와 유흥업

소가 많아 범죄율이 높은 것이고 재산세 자체는 범죄율에 부(-)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

타났음(아래 "범죄유형별 결정요인" 참조).

공간계량경제모형 분석을 통해 본 범죄유형별 결정요인

○ 분석 내용

- 3가지 유형의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용하여 서울시 범죄의 결정요인을 보다 정 하게 분

석함. 범죄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에 근거해 범죄 험에의 노출(유동인구 등), 범죄자와의 

근 성(유흥업소 등), 범죄 상물의 감독(경찰수 등), 지역사회의 경제수 (1인당 재산세 

등), 인구학  요인(인구 도, 청소년 인구비율, 졸자 비율 등)을 분석함.  서울시 도

시계획 변인과 범죄와의 연 성도 분석함.

○ 총범죄율의 결정요인

- 범죄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향은 체로 상과 일치함. 총 11개의 변인들  경찰수를 

제외하면 모두 다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. 총범죄에 부(-)의 향을 미치는 

사회-경제  변인으로는 재산세, 상주인구, 고학력자비율, 인구 도, 경찰수 등인 것으로 

나타났으며, 유동인구와 청소년비율, 풍속 상업소수의 경우는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

것으로 분석되었음.

- 도시계획변인의 결과 역시 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 개발제한구역 면 이 1% 증

가하면 총범죄는 약 1.1%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, 경찰서 할구역별 주택에 한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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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면 이 1% 증가할수록 총범죄의 감소비율은 약 36%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 그러나 

숙박  유흥업소의 면 이 1% 증가할 경우 총범죄는 약 2.5%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
○ 5  범죄율의 결정요인

- 5  범죄의 증가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흥업소수와 유동인구인 것으로 나

타났음. 유동인구와 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 유흥업소수 1%의 증가는 약 19.8%의 5

 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유흥업소는 5 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와 더욱 

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됨. 

- 가구 1인당 재산세가 높아 상 으로 높은 경제력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5

 범죄는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인구 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강력범죄가 낮아지는 

것으로 분석되었음. 경찰력의 증가는 총범죄와 5  범죄 모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

고 있으나 통계 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- 범죄에 한 도시계획 변인의 연 성은 강력범죄의 집합인 5  범죄의 경우 더욱 극명한 효

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. 개발제한구역의 면 이 5  범죄에 미치는 향은 총범죄에 미

치는 향에 비해 더욱 커졌으며(1% 증가에 따라 5  범죄 1.41% 감소), 주택의 연상면 이 

5  범죄에 미치는 향은 총범죄에 미치는 향에 비해 약 240% 가량 증가(-0.36에서 -0.86)

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 숙박  유흥업소의 연상면  역시 총범죄의 증가에 미치는 향에 

비해 5  범죄에 미치는 향은 약 70% 이상 증가(0.025에서 0.039)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○ 개별 범죄유형별 독립변인의 효과

- 재산세는 강간범죄와 폭력범죄에는 부(-)의 효과가 있었지만, 도와 지능 그리고 방화범

죄에는 정(+)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음. 상주인구는 살인과 강도에는 정(+)의 효

과가 있었으나 폭력과 방화범죄에는 부(-)의 효과가 있었으며, 유동인구는 특히 폭력과 

도, 그리고 지능범죄의 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청소년인구비율은 강간범죄와는 부(-)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폭력, 도, 지능 등 부

분의 범죄와는 정(+)의 효과를 보 음. 고학력자 비율이 높을수록 강도와 폭력, 도, 지

능, 방화범죄 등 부분의 범죄에 해 감소효과를 보 으나 강간범죄와는 정(+)의 련성

을 보임. 지역의 인구 도는 살인을 제외한 부분의 범죄와 부(-)의 련성을 보 으나 

유흥업소수는 모든 범죄와 정(+)의 련성을 보이고 있음. 경찰수는 강도범죄의 감소에는 

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범죄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

으며, 다른 범죄에 한 향은 통계 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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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계획변인이 개별 범죄에 미치는 향 역시 앞서 분석한 사회-경제  변인의 다양성과 

일정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음. 개발제한구역 면 이 클수록 강도와 강간범죄의 발생이 

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음. 경찰서 할구역별 주택의 연상면  역시 강도와 강간, 그리고 

폭력범죄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으나, 도와 지능  방화범죄와는 정(+)의 련성을 보

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 숙박  유흥업소의 연상면 은 강도와 도범죄를 증가시

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방화범죄와는 부(-)의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. 

도시계획적 시사점

○ 분석결과 요약

- 2003년 재 서울에서는 총 38만 2,833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

3,723건임. 이러한 수치는 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서울시민의 주거

불만족 역시 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 총범죄 비율에 있어서 강북

지역의 경우 심업무지역(CBD)을 심으로 한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발생 수가 은 외곽

지역의 이원  분포를 보이고 있음. 서울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 문 안 도심

지역이었으며, 강북과 강남의 부도심 지역도 서울 체 평균(10만명당 3723건)을 22∼

58% 남짓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음.

- 도시계획변인을 제외할 경우 범죄와 가장 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 변인은 특히 유동

인구수와 유흥업소수인 것으로 드러났음

- 도시계획변인이 가지는 범죄와의 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. 개발제한구역 면

이 1% 증가할 경우 총범죄는 약 1.1%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, 지역별 주택에 

한 연상면 이 1% 증가할수록 총범죄의 감소비율은 약 36%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 

반면, 숙박  유흥업소의 면 이 1% 증가할 경우 총범죄는 약 2.5% 증가하는 것으로 분

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 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본 연구에서 설정한 3가지 도시계획변인은 범죄의 유형별로 다양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

분석되었음. 개발제한구역은 강도와 강간범죄의 발생에 부(-)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

타났으나 도범죄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. 주택의 연상면  역시 강도와 

강간, 그리고 폭력범죄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으나, 도와 지능  방화범죄와는 정(+)

의 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 숙박  유흥업소의 연상면 은 강도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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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방화범죄와는 부(-)의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드

러났음. 

-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범죄연구에 한 연구는 앞으로 심층 으로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

요가 있는 것으로 단됨. 범죄학의 최근 이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범죄학의 경우, 건

축물의 설계 등과 같은 물리  조건이 범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상당 부분 이루

어지고 있음. 하지만 지역  지구의 지정 등과 같은 도시계획에 따른 공간형성이 범죄에 

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무한 형편임. 특히 범죄의 발생과 지역지구제의 지정이 

한 련성이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세분화된 도시

계획과 범죄와의 연 성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음.

○ 도시계획  함의

-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변경은 주로 주거지역으로 허가하는 것이 범죄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

리라 단됨. 택지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의 

용은 일정 정도 불가피하리라 단됨. 하지만 용되는 지역이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

과 같은 상업지역으로 허가가 날 경우 총범죄의 증가는 불가피함. 특히 이들 지역이 주변

에 미해제된 개발제한구역과 첩될 경우,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살인 등과 같은 강력

범죄의 증가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. 따라서 서울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주거목

으로의 용만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됨.

- 범죄발생과 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 변인은 주로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흥업

소  숙박업소 등과 같은 풍속 상업소 수인 것으로 분석되었음. 따라서 주거지역 비 

상업지역의 비율이 과다한 지역의 경우 풍속 상업소 비율의 제한과 같은 도시계획법령의 

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됨. 한 CCTV와 같이 범죄의 방과 감시가 가능한 장비의 

설치 의무화  경찰력의 증  등과 같은 조치가 병행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의 범죄 감소

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.

○ 향후 연구과제

- 본 연구에서는 통  범죄학에서 사용되는 범죄인에 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음. 동

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행 에 한 결과만을 분석한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가 있

음. 범죄자의 사회-경제 , 동기  요인 등을 통제한 가운데 추가 인 분석이 이루어진다

면 더욱 바람직한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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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경찰서 할구역별 집계자료임. 따라서 Robinson(1950)과 

Alker(1969)2)가 지 한 바 있는 통계분석에 있어서의 “생태학  오류(ecological 

fallacy)”3)와 같은 통계 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. 앞서 지 했던 범죄

인  피해자의 미시자료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계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

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분야의 보완이 이루어진 후속 연구

가 이루어지길 기 함.

- 공간 , 장소  측면에서의 도시계획 이론과 범죄와의 연 성에 한 규명은 도시계획의 

실용  측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범죄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  

도시계획의 규범에도 부합하는 바람직한 분야로 단됨. 특히 도시계획학이 도시  지역

의 공간형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실천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범죄 방이라는 측면에

서의 도시계획과 범죄에 한 학문  연구는 시민의 안 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민복리 

증진의 측면에서 보다 세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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